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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해 의견이 있는 기 ․단체 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사항에 한 찬성 는 반 의견(반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 ㆍ단체의 경우 기 ㆍ단체명과 표자명), 주소 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 리 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에 지산업과 오재열 사무 앞

- 화 : 044-203-5396

- 팩스 : 044-203-4069

- 이메일 : luckyoj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에 지산업과( 화 044-203-5396) 는 에 지안 과

(044-203-5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19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 )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 )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

2020-116호(‘20.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고시 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 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최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 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

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경북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해제

ㅇ 2019. 10. 2. 문경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낙동강청)

- 문경(하리) 취수장(4,000㎥/일) 폐지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ㅇ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경시 고시 제2019-192호)

ㅇ 문경시 상수도사업소-8928(2020.9.3.,“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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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 고령 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동락리 일원 공장설립제한지역 승인지역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을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으로 지형도면이 작성‧고

시되어 있어 바로잡음

ㅇ 2012.11.2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고시

ㅇ 2016.11.28.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개정(승인지역(2호) 신설)에 따른 변경고시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도면

1)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

문경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

성주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다. 변경지역 면 황

시(도) 시( , )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적(㎢)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 문경시주1) 59.81 46.69 98.50 86.17 47.70 34.84 205.71 167.71

경 성주 주2) 21.69 22.74 106.24 103.82 6.68 8.05 134.61 134.61

주1) 문경시 문경(하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문경시의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주2) 고령 역취수장 상류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외 일원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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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황

(2020. 0. 0. 기 )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 (㎢)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서울특별시

강동구 9.76 2.64 8.91 21.31

진구 5.01 0.00 0.20 5.21

송 구 7.87 2.26 3.43 13.56

부산 역시 정구 0.04 0.00 0.03 0.07

구 역시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 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주 역시
동구 0.36 0.04 0.00 0.40

북구 0.11 0.12 0.00 0.23

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울산 역시
남구 1.09 0.00 0.00 1.09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원도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 시 18.26 19.37 23.63 61.26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75.60 68.59 34.32 178.51

월군 45.48 114.85 30.35 190.68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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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 (㎢)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경기도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충청남도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3.14 0.00 0.00 3.14

충청북도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동군 31.68 69.41 12.93 114.02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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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 (㎢)

공장설립제한

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경상남도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 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상북도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 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안동시 25.63 121.98 6.36 153.97

덕군 48.25 68.37 29.33 145.95

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주시 47.46 105.93 42.91 196.30

천시 9.09 33.39 20.83 63.31

천군 62.00 103.20 35.81 201.01

울릉군 10.79 0.00 0.00 10.79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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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 (㎢)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

(시행령14조의3제2호)
합계

라남도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신안군 9.81 0.00 0.00 9.81

여수시 4.40 0.00 0.00 4.40

군 0.24 0.00 0.00 0.24

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라북도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계도면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련부서에 비치하고 있

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해당 지방자치단체 련부서에서 열람

가능 하고,

○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련부서) 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김기

조 044-201-7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 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의견제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 , 단체

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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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6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에 휠체어 이용자의 안 성 확보를 한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 」을

신설하기 하여 시행령에 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휠체어 탑승 버스의 설비 장착 기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기 ㆍ단체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 복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 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표자명), 주소 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 복지과

( 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1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 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3호( 보 제19814호, 2020.8.12.)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

발계획 변경(10차)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공되었기에

택지개발 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

1. 사업의 명칭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표 자 의 성 명 :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양 리, 회억리, 이치리, 리 일원


